
사천시재난 책본부 운  조  심사보고

9 4 회  사 천 시 회  임 시 회

1차산업건 원회(2005. 3. 24)

1. 심사 경과

  가. 2005. 3. 17 : 사천시장 출

  나. 2005. 3. 18 : 산업건 원회 회부( 번  16 )

  다. 2005. 3. 24 : 94회 사천시 회 임시회  1차 산업건 원회 상 결

2.  명 요지( 재담당  일)

  가.  이

    「재난  리 본법」이  시행 에 라 자 단체 조  

하도  임한 자연․인 ․ 재난에 한 사천시재난 책본

부  구 ․운   상황 리에 하여 필요한 사항  규 하 는 것임.

  나. 주요 내용

    1) 조 에  사용하는 용어  를 규 함

    2) 재난 책본부 구   ․운 간  규 함

      가) 구

       ○ 본부장 : 시장

       ○ 차  장 : 부시장

       ○ 통  : 본청  국장·담당 (단장 포함), 직속  소

장

       ○ 담당  : 부  과장(사업소장 포함)또는 본부장이 임명

하는 직원

      나) ․운 간

       ○ 자연재난 책 간

         - 매  5월 15일부  당해연도 10월 15일 지



         - 매  12월 1일부  다 연도 3월 15일 지

       ○ 인 재난 책 간

         - 규모 재난이 생할 우 가 있는 나 생한 부  

재난 복구가 료  지

       ○ 재난 간 

         - 매  4월 1일부  당해연도 9월 30일 지

       ○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 하는 간

    3) 재난단계별 책본부  구   운 규  함

    4) 재난 별 실  편 운 과 인   장 동원 근거 마

  다. 계 법

    ○ 「재난  리 본법」, 재난 책본부 상황 리 규 , 

       국가 보 리 재난 책본부 운   상황 리 규

3. 검토 보고 요지( 원 태주)

  ○ 본 조  종  「재난 리법」이 폐지 고 「자연재해 책법」  

내용  재해 책본부  운 , 지 재해 책본부  조직·

재계획· 책 등  ·통합하여 「재난  리 본법」

이 2004. 3. 11 법  7188   공포 시행 에 라 이 법

에  지 자 단체 조  하도  임한 사천시재난 책본

부  구 ·운   상황 리에 하여 필요한 사항  규 하는 조

 행 자 부   토  한 것임.

  ○ 조 를 함에 있어 조  내용  간결하고 명 하게 하여 

분명한  시해야 하는  본 조 를 검토한 결과 일부 이 

필요한 것  단 .

   - 본 조  4조 3항, 4항, 5항  본  “ 책본부 ”라는 

가 계속해  복 는  이는 삭 하고 

   - 본 조  9조 4항 에  “..... 1항  규 에 한 ....”  1항  

자연·인 재난만 해당 므  2항  재난  경우 계

에 근 자 견요청  할  있는 근거가 없 므  “... 1항  규



에 한..”  “... 1항  2항  규 에 한...”  

하여 재난  경우에도 견 요청 할  있도  하며 

   -  16조  “.... 재해 책본부...”를 “   도 재해 책본

부..”  하고 “.... 한 십자사 사천지구 회를 ”.... 한 십자

사 경남지사  사천지구 회...“  하여 간  인 

조 체 를 구축할  있도 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단

   -  25조 1  “보고 또는 통보시 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”

“시 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”  하는 것이 람직하다고 단

 (본 사항   조  를 참고)

  ○ 본  조  상 법에 이 없고 조  체계  구 , 

용어  사용 등  규 에 맞게 어 있 며 특별한  없 . 

4. 주요질   답변요지

질  의

  원
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

진삼

의  원

■ 조례로  지 된 재난 책본

부 치·운 기간이 아닌 시

기에 각종재난 발생했을 경우 

의 재난 응 책 ? 

방재담당

최    일

■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

하는 경우는 재난 책본부

를 치·운  할 수 있음

5. 토  요지 : 없

6. 심사 결과 :  가결(  별첨)

7. 소  견 : 없


